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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결정요지

토지수용법 제5조는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, 수용적격사

업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. 즉,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

토지는 가능하면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

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는 이유로,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

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, 토지 등을 

수용할 수 있는 요건 또는 그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.


